
토지수용의 효과

※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

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

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.<BR>(대법원 

1971.06.22. 선고 71다873 판결)<BR>

※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

라도 적법하고,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

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.<BR>(대법원 1979.09.25. 선고 79다

1369 판결)<BR>

※ <BR>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

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

다.<BR>(대법원 1981.06.09. 선고 80다316 판결)<BR>

※ <P>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,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

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,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

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, 토지에 대

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

다.</P> <P><BR>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

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

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, 토지수용법 제 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

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

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,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

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.<BR>

(대법원 2000.07.04. 선고 98다62961 판결)<BR></P>


